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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자치구와 손잡고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

-「약자와의동행」위해등록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이용장애인보험지원

- ’22년 4개자치구보험지원···올해부터서울시지원으로19개자치구로확대

- 서울시와자치구가50%씩보험료지원하여배상보험가입

- 전동보장구로이동중사고시대인·대물배상, 사고당2천만원지원

- 장애인이동권향상및사회활동참여촉진에긍정적효과기대

□ 서울시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

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.

□ 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사용자가 늘어나자, 장

애인들이 관련 안전사고로 어려움을 겪거나, 이동권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

하기 위해 이와같은 결정을 내렸다.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 전동

보장구로 이동하다 안전사고를 냈을 경우, 피해자(보행자 등)에 대한 적절

한 배상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하였다.

□ 시는 「2023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」을 위해 2억5천만 원

의 예산을 편성했다. 보험 지원은 자치구에서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



전체 보험료를 시와 자치구가 50:50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. 보험은

각 자치구별로 가입하게 된다.

□ 지원대상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에 등록된, 전동보장구(전동

휠체어, 전동스쿠터)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다. 시는 보험사 선정에 대

한 지침을 자치구에 제공하여, 거주지역에 따른 보장한도 편차를 없앨

계획이다.

○ 시가 제시한 기준은 대인·대물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한도 기준은 사고당

최대 2천만 원까지, 자부담금은 5만 원선이다.

□ 본 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4개 자치구(노원구, 강북구, 양천구, 도봉구)에서

구비로 시작하였다. 올해는 시비 지원으로 15개 자치구가 추가로 참여하여

총 19개 자치구로 확대될 예정이다. 나머지 6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는

구비 확보 후 시행할 예정이며 2개 자치구는 시행을 보류 중이다.

<2023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>

참여 자치구
(총 19개구)

종로구, 중구, 성동구, 광진구, 동대문구, 성북구, 강북구

도봉구, 노원구, 은평구, 마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금천구,

영등포구, 관악구,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

참여예정 자치구
(총 4개구)

용산구, 중랑구, 동작구, 강동구

□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“장애인 전동보장구 사용자가 늘어남

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면서,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이 꼭

필요한 상황이다. 시는 전동보장구 보험을 통해서, 사고와 관련된

제3자가 인적·물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더불어 장애인에

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.”라며 “또한 이를 통해 다소나마

장애인들의 이동권도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”라고 전했다.


